
III . 日 本 의 保險 改 革 現 況 과 展望

1. 保險改革의 推進背景 및 日程

일본의 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나

산업자체의 자생적인 추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보험협상 등을 통한 개방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일본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시발은 1994년 10월 미일보험협상의 합의

에 따른 조치(「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措置」(Measures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insurance))들을 이행하기 위해

1996년 4월 1일에 보험업법을 개정·시행하였다. 보험업법의 시행이후에는 1994년

미일 보험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및 운용에 대해 1995년 12월부터 1년간의 협의를

통해 1996년 12월 15일 최종합의(「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補完措置」

(supplementary measures by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insurance))되었으며 동 조치는 1994년 조치와 일체화되었다.

그리고 2001년 완성을 목표로 1996년 10월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중 보험산업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부분

이 다수이며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금융개혁의 내용에는 금융지주회사까지 허용됨으로써 보험산업의 일대

변혁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 1994년 美· 日 保險合意 및 保險業 法 改正

1994년 미·일합의에 의한 보험조치의 내용 중 保險分野의 改革方向으로는 첫째,

보험요율의 인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

라 행정운영의 公正性確保와 透明性向上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사업의 면허 및 신상

품, 요율의 인가기준이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規制緩和 및 自由化에 따른

경쟁의 촉진 및 효율의 향상, 사업의 건전성 유지, 사업운영에 있어 공평과 형평의

확보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 보험시장의 규제완화 조치는 크게 보험상품 및

요율의 인가 관련사항과 제3분야의 상호진입문제로 대별하여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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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보험합의내용의 수용과 국내외보험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6

년에 보험업법10)을 전후 최초로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1996년의 보험업

법의 개정은 보험업계를 에워싸고 있는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주된 취지는 ① 규제완화, 자유화에 의하여 경쟁11)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

율화를 도모하며, ②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관점에서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③ 공정한 사업운영을 확보하는데 두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업법개정의 개요

나 . 1996년 美· 日 保險最終合意

1994년 미일간 보험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운용에 대한 협의가 1995년 12월

부터 1년간에 걸쳐 진행된 끝에 1996년 12월 15일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동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美·日 保險에 關한 補完措置(supplementary measures by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insurance) 로서

10) 1996년 보험업법의 주요개정내용은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상호진입허용, 본체에 의한 제3분야 상호

진입허용,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1사전속제보완, 상품·요율에 대해 보고제 도입, 순율산정회제도

도입, 지급여력제도 도입, 보험계약자보호기금제도 도입, 가격변동준비금 도입 등임.
11) Olivier Donni and Fabienne Fecher가 15개 OECD국가의 보험산업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수준

(technical efficiency levels)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OECD국가중 미국(48.0%)에 이어 19.3%를 점

유하는 일본은 0.59로 9위를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세한 것은 Olivier Donni and Fabienne
Fecher,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Insurance Indu stry in the OECD Countries ,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2(No.84, July 1997)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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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치와 일체화되었다.

<표 8> 1996년 미일보험협의의 쟁점과 합의내용

항목 미국의 요구 일본의 주장 합의내용

1.

주
요
분
야
의

규
제
완
화

(1)요율산정회
-부분탈퇴

-자료접근

-세분화된 단위로 산정회에서
탈퇴하고 자유로운 요율설정
을 인정

-산정회에서 탈퇴하더라도 산
정회자료를 사용한 요율의 설
정을 인정

-세분화된 단위로 산정
회탈퇴는 인정할수 없
다.

-산정회에서 탈퇴한 경
우는 산정회자료사용
을 인정하지 않는다

98년 7월까지 현행 산정
회제도에 대해 요율사용의
무를 폐지한다.

(2)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

리스크세분화자동차보험의 통
신판매를 허용(지역, 성별, 연
령, 차종 등)

산정회요율의 사용이
전제로 통신판매를 인
정

97.9월부터 리스세분형자
동차보험(통신판매포함)을
인정

(3)화재보험 부가
율권고의 대상
범위확대

현재 보험금액 300억엔이상에
서 30억엔이상으로 확대

98.4월부터 보험금액
150억엔이상으로 확대

97.1월부터보험금액 200억
엔이상, 98.4월부터 70억엔
이상으로 확대

2.

제
3
분
야

(1)생보의 손보자
회사의 상해보
험 참여시기

99년이후까지 연기
97년 1월이후 참여를
인가

97년 1월이후 조건부로
참여를 인가

(2)외국사를 위한
격변완화조치

- 생보의 손보자
회사

- 손보의 생보자
회사

-외국사의 기존판매네트워크의
보호(법인회,여행대리점 등)

-적립상해보험의 판매금지

-암·의료보험의 판매금지

미국의 주장 수용

(3)격변완화조치
해제를 위한
기준

미일 양국이 규제완화의 달성
을 확인하고 나서 3년후

일본정부가 규제완화
의 달성을 확인하고
나서 2년후

상기 주요분야의 규제완
화 조치가 완료하고 나서
1년 반후(2001년 1월 )

자료 : 모리다모쓰, 「일본의 손해보험 자유화 현황과 전망」, 『손해보험』,1998년 2월호, p .76

보완조치의 내용은 주요 분야의 規制緩和, 第3分野에 대한 子會社參與,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미 1996년 10월 1일부터 보험에 관한 규제완

화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및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징수

허용(1996년 12월 15일 현재 2개사가 통신판매 인가를 취득하였음), 기업형 화재보

험의 권고부가율 적용기준을 1998년 4월 1일부터 70억엔 이상으로 확대, 보험요율

및 특약의 보고제 대상을 1997년 4월 1일부터 10개 종목12)으로 확대하는 등과 같은

대장성의 조치가 있었다.

다 . 金融改革의 推進

일본 정부는 1996년 12월 美日保險合意 를 수용하여 1997년 3월 28일의 각료회

12)의사배상책임보험, 조업개시지연보험, 개시지연보험, 토목구축물보험, 원자력보험, 기업포괄배상책임

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조립보험, 동산종합보험, 컴퓨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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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규제완화추진계획을 결정하였다. 또한, 하시모토 수상은 2001년까지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세계적인 표준으로 한다는 목표하에 社會經濟構造改革을 추진하고 있

다.

<표 9> 일본 보험개혁조치의 추진일정

일자별 생·손보 상호진입 상품·요율 모집·판매

96.11.11

96.11.26

96.12. 5

96.12.15

96.12.27

97. 1. 1

97. 9. 1

98. 4. 1

98. 7. 1

200 1.1.1
(이후)

하시모토수상에 의한
금융시스템개혁의 지시

經濟審議會行動
計劃委員會 答申

미일보험협의 최종합의

자회사면허조건 교부
(생보의 손보자회사: 상해
보험불가)

생보의 손보자회사가 제
한부로 상해보험판매

금융지주회사 도입

(면허조건제한)
제3분야의 激變완화조치
종료
(손해보험 주요분야 규제완
화조치 종료 후, 2년반 후)

보험사가 은행, 증권, 신
탁업무에 자회사형태로
진출허용

規制緩和小委 答申
(산정회제도의 개혁)

좌동

보고제 16종목추가
부가율 권고요율제 적용
대상확대
(화재보험300억엔→200억엔)

차별형자동차보험판매허용

부가율 권고요율제 적용
대상확대
(화재보험200억엔→70억엔)

98년 봄까지 料團法개정(보
험업법·시행령 개정)

산정회요율사용의무폐지
(산정회는 표준약관 및 참
고요율(순율) 작성·산출,
데이타뱅크 역할)

(은행창구판매)
보험상품의 은행창구
판매는 200 1년이후에
일부 허용하기로 함.
(주택론관련 신용생명보
험과 장기화재보험에 한
하여 자회사인 보험사의
상품판매만을 허용)

이중 보험산업의 주요 개혁부분은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완결되지 못한 부분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본내 최대현안이었던 금융지주회사가 허

용되었다. 1998년 7월 1일부터 임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한 算定

會料率13)의 使用義務가 廢止됨으로써 손해보험의 주요 보험분야는 완전히 자유화된

13)요율산정회에서 산출하는 요율은 화재보험, 지진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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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1년 1월까지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의 창구판매허용과 제3분야에 대한

격변화조치의 폐지가 이루질 예정이다(<표 9> 참조). 이에 따라서 1998년도 중에

「보험업법」,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관한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2. 保險改革 措置의 主要內容

가 . 進入基準의 透明 化

1) 免許審査基準의 透明化

보험업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보험사업면허신청시 심사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시장

진입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신보험업법 제5조 1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면허심사기준을 투명화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심사기준은 필요최저한의 재산상황, 수지견적

서, 인적 기초 및 사회적 신용 등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의 명확화된 심사기준에 적

합하다면 보험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업법 개정이후 생보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회사는 3개이다. 1996년 10월 15일

에 스칸디아생명이 영업개시하였으며, 내셔날라이프(National Life) 및 악사(AXA)가

1997년 4월 1일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 損·生保 相互進入許容

1996년 신보험업법에서는 1994년 미일보험합의 주요쟁점사항이었던 손생보상호

진입문제에 대해 제3분야14)에 한해 자회사 및 본체에 의하여 상호진입을 허용하였

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사(損保 11개사, 生保 6개사)15)가 상호진출하여 영업중에 있

다.

등 5종류임.
14) 신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업을 생명보험고유분야, 손해보험고유분야, 제3분야로 나누어 명확한 정

의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고유분야는 사람의 생사와 관련한 정액급부를 행하는 보험, 손해보험고

유분야는 일정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3분야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규정하였다.
15) 1996년 8월 6일 대장성은 東京海上, 三井海上, 住友海上, 日本火災, 同和火災, 興亞火災, 千代田火

災, 日動火災, 富士火災, 大東京火災, 共榮火災 등 손보 11개사가 신청한 생명보험자회사의 설립과

日本生命, 第一生命, 明治生命, 住友生命, 三井生命, 安田生命 등 생보 6개사가 신청한 손해보험자

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8월 27일 사업면허획득, 10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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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損保子會社의 경우 주로 외국보험회사와 중소보험회사를 배려하

여 제한부로 1997년 1월 1일부터 傷害保險의 판매가 인가되었는데, 이는 이들 보험

사업자의 기존 판매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가된 보험종목은 법인경영자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통한 상해보험, 여행대리점을 통한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상해

보험, 학교법인 등을 통한 학생형 상해보험, 직접판매(통신판매)에 의한 상해보험 등

이 해당된다.

손해보험회사의 生保子會社의 경우 의료특약의 급부금액 제한을 3/ 1000까지로 하

고 있다. 동 분야의 완전자유화는 손해보험 주요 분야에서의 완전자유화가 이루어

진 후부터 2년반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시점에서 손보의 생보자회

사에 암보험과 의료보험에의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들 자회사의 영업현황16)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상품측면에서 보면, 損

保系 生保子會社의 경우 個人保險은 주계약으로서 종신보험, 정기보험, 수입보장보

험, 특정질병보장 종신보험, 同정기보험, 양로보험, 개인연금, 생존급부금부 정기보

험 등을 판매하며, 특약으로서 정기보험특약, 체감정기보험특약, 생존급부금부 정기

보험특약, 가족정기보험특약, 재해할증특약, 상해특약,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성인병입원특약, 여성질병입원특약, 통원특약, Living Needs특약 등을 취급하고 있다.

企業保險商品으로서는 단체정기보험, 단체신용생명보험,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

신기업연금보험, 갹출형 기업연금보험, 후생기금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다. 生保社

의 損保子會社의 경우에는 화재, 자동차, 운송, 상해, 신용, 동물, 항공, 도난, 보증,

기계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다.

수입보험료실적으로 보면, 1996년 10월∼1997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손보계 생보

11사의 收入保險料 합계는 522억 4천 5백만엔으로, 수입보험료 금액을 2倍하여 年

間으로 換算한 業界占有率은 약 0.36%정도이며, 생보계 손보6사는 122억 9천 6백

만엔의 原受正味保險料를 거수하여 손보업계 전체(10조 6,220억엔)의 0.12%를 점유

하고 있다. 또한 年間으로 換算한 占有比는 약 0.23%가 된다.

이와 같은 손생보 상호진입은 완전히 자유화된 것은 아니며 96년 보험업법 개정

시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제3분야에 대한 격변완화조치(safe guard)17)는 2001년 1월까

16) 보험개발원, 「보험동향」1997년 가을호(통권제2호),1997.10.p .86
17) 생보계 손보자회사는 상해보험분야에 대한 부분진입을 허용하되 외국계 보험회사의 주요취급상품

(개인상해보험, 소득보상보험)과 판매에 대한 보호조치는 2001년까지 존속시키고, 또한 대형생보사

및 손보계 자회사의 이료·암보험시장 신규진출은 2001년까지 금지하되 1998년 7월 손해보험요율

이 자유화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조치는 철폐되어 제3분야에 대한 완전자유화가 이

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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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존속시키고 그 후부터 완전자유화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격변완화조치를 두

게 된 배경으로는 G7국가에 비해 외국보험사의 시점유비가 매우 낮으나 제3분야에

서만 외국사의 비중이 높다는 데에 있다. 즉 G7국에서 외국사의 점유비는 10%∼

33%정도이나 일본의 경우는 전체시장의 95%인 생보와 손보(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중심)에서 3.9%(생보 1.9%, 손보 2.8%)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5%인 제3

분야에서 42%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3분야에 대한 허용을 하는 경우 미국계

회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18)

3) 特定法人 營業許容

진입기준에서 마지막 규제완화는 새로운 특정법인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예

를 들어 로이드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

다.

이번 조치로 로이드협회와 같은 특수법인이 대장성장관의 면허를 받아 일본에

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로이드협회는 총대리점으로서 로이드&저

팬을 설립하여 1997년 4월 1부터 보험판매를 개시하고 있다19).

나 . 金融機關의 業務 領域擴大

은행, 증권, 보험 등의 金融業種間 相互進出은 2001년까지 완전자유화될 예정이

다. 신용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상호진입은 1993년 4월 金融制度改革法 의 시행으로

자회사방식에 의해 상호진입이 허용된데 이어, 자회사방식에 의한 손·생보 상호

진출도 1996년 4월 시행된 新保險業法 에 의거 이미 허용되었다. 그리고 금융산

업간의 상호진출은 2001년까지 실현될 예정이다(<그림 2>참조).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은행, 신탁, 증권업으로 진출하는 것과 은행 등 신용은

행, 증권회사가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이 業種別 子會社方式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

다. 또한, 1998년 4월 1일부터 보험회사가 金融持株會社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

었으며, 또한 보험사가 持株會社를 子會社로 하여 보유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18) 「インシュランス」, 제3798호, 1998.5.14, p . 7
19) The World Human Resources Co. Ltd, 『新保險業法 Q&A』, 東京 : 保險每日新聞社, 1996, pp .

45-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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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보험업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보험회사가 사업방법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 사전인가를 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신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

호에 결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장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시행령에서 정한 일

부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되었다20) . 또한 산정회의 요율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림 2 > 금윰업종간 상호진입도 체계

다 . 商品 및 價格의 規制緩 和

1) 商品 및 價格規制

保險商品 및 料率의 規制緩和措置에 있어서는 종래 신상품개발 및 기존상품이나

요율의 변경시 대장성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6년 보험업법개정시 보

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報告制2 1)가 도입되고 있

다. 보고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기업물건에

관련된 보험 ②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보험 ③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 등이다.

이에 따라 1996년 보험업법 개정과 더불어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법22)이 다음 <

20) 보험업법제123조 및 125조는 사업방법서등에 정한 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21) 보고제는 보험사가 보험약관·요율변경을 대장대신에게 보고한 후 90일이 경과하면 당해 변경이

인가된 것으로 함. 단 90일이 경과하기까지는 대장대신은 제출서류의 철회·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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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같이 개정되었다. 산정회가 산출하는 영업보험요율은 사전인가제에서 사

전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 종래의 범위요율23)에 추가하여 특정보험요율제도가 신설

되었다. 산정회의 회원보험사는 자사가 산출한 부가보험요율이 산정회가 산출한 부

가보험요율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 있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부가보험요율이 시행령안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사의 부가보

험요율의 산정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0> 1996년 보험업법개정전후 보험상품 및 요율규제 완화추진 내용

구 분 심사요건완화 및 기간단축 표준요율·자유요율의 적용범위 확대

제1단계1)

(보험제도
개혁법
시행전)

File and Use 도입: 신용카드도난
보험,기관기계보험

표준요율적용: 화재보험공장물건 지진확장
담보특약

자유요율적용: 화재보험공장물건 풍수재확
장담보특약

제2단계
(보험업법
시행시)

보고제 도입2 ) : 해상보험, 항공보
험,지진확장담보특약,임원배상책임
보험,분사제어비용보험,풍수재보험,
선박승객상해배상책임보험

표준요율적용: 금융기관포괄보상보험
자유요율적용: 여행자수표종합보험
화재보험 대규모물건: 권고요율제도 도입
자기부담액특약대상최저금액 인하

제3단계
(보험업법
시행후)

보고제 도입3) : 家賃신용보험을 포
함한 8종류의 신용보험

주: 1) 제1단계 조치로서 장기장해소득보상보험상품의 인가신청시 일본국외의 보험통계자료 사용을

인정함.
2) 보험업법 제123조에 기초하여 대장성령(보험업법 시행규칙) 제83조 16호에서 30호까지 지

정된 15종목. 따라서 해상보험 중 선박보험, 화물보험, 항공보험 중에는 우주보험이 포함됨.
3) 家賃保險 등 기타 신용보험은 제3단계 조치로 되었으나, 1996년 4월 1일 개정된 신보험업법

시행시부터 보고제의 대상이 되었음.

특히, 보험요율산출의 기초가 되는 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보험요율산

출의 기초를 동일한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고시된 보험요율과 다른 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특별보험요율은 실질적으로 보

험업법에 의한 요율인가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산정회종목은 정관에 정하여

져 있었으나 개정된 요율산출단체법에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었다

22) 일본의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는 손해보험요율산정회,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 선박보험연먕, 기계보

험연맹 등 4개의 단체가 있었으나, 선박보험연맹과 기계보험연맹은 각각 1997년, 1998년에 해체되

었다.
23) 화재보험의 주택물건은 1970년, 일반물건 1973년에 각각 3%씩 도입되었고, 1979년에는 10%로 확

대되었으나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으며, 1990년 5월부터 화재보험의 일부에 대해 위험도, 모집비용

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3%-10%의 보험료인하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
6월부터 상해보험의 일부에 대하여 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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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관한법률 제3조4항).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요율산출단체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보험종류는 화재보험, 지진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다. 또한 대장대신은 시행령을

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요산회법제3조제5조).

<표 11> 1996년 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요율제도의 비교

구분 산정회요율 업법인가요율

대상종목
화재보험(주택종합, 점포종합 포
함), 보통·가족·교통상해보험,
자배책,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의 각종특약, 적립형상해보험,
자동차보험(특별위험보험요율, 장·단
기계약의 보험요율), 배상책임보험, 동
산종합,신용보험, 도난보험, 보증보험등

산출단체 산정회가 산출, 회원사가 사용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산출, 사용

대장대신

의 관여

보
고
제

통상 산정회요율1)

특정요율2) (요단법 제10조6)
해상보험, 항공보험, 화재보험의 지진
특약(시행규칙 제83조)

인
가
제

특별요율
특별순율 (요단법 제10조6) 기타 종목(보험업법 제4조, 제123조)

보 험 사 의

임의변경

영업보험료제도 : 변경불가(준수
의무있음). 단, 폭요율의 범위내
에서 가능 변경불가. 단, 범위요율의 범위내에서

가능, 변경이 필요한때는 대장대신의
인가특정요율제도

순율 : 변경불가(준수의무있음)
부가율 : 변경가능

주 : 1) 산정회가 산출한 영업보험료를 ±10%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가필요

2) 보험금액 300억엔 초과하는 화재보험의 일반, 공장, 창고물건의 경우 산정회가 산출한 영

업보험료를 ±50%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고필요

자료 : (株) ワ-ルド·ヒユ-マン·リソ-シス, 「新保險業法Q&A」, 保險每日新聞社, 1996, pp .97-120

요율산정회의 대상이 아닌 보험종목에 대한 조치는 1996년 10월에 대장성이 발

표한 10개 보험종목의 보고제로의 이행시기를 1997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일반배상

책임보험, 기관기계보험, 운송보험, 신용카드도난보험, 건설공사보험, 보증증권 등 6

개 종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기업형 화재보험의 부가율 권고요율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1997년 1

월 1일에 부가율의 권고요율 적용대상을 보험금액 200억엔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1998년 4월 1일부터는 70억엔 이상으로 대상범위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

고 1997년 9월 1일부터 差別型 自動車保險이 인가되어 일정 위험요인24)에 따라 범

24) 일본 대장성 보험2과장명의로 사무연락된 리스크세분형자동차보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 자동차보험이 지니는 피해자구제 및 가해자의 배상자력의 확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율을 세분화하는 경우의 기본적 방행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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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율을 초과하여 요율을 차별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자회

사를 통한 제3분야에 대한 진출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현행제도가 계속 유지될 예정

이다. 그리고 1998년 7월 1일부터는 요율산출단체의 사원사는 요율산출단체가 산출

한 보험요율(순율과 부가율 포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독

점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그림 3> 참조).

2) 獨占禁止法 適用除外의 縮小

기존 보험업법에서는 항공보험, 원자력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지진보

2. 세분화요소

- 연령 : 구분수는 묻지 않고 최고와 최저의 차는 3배이내

- 성별 : 남녀의 격차는 1.5배이내

- 지역 : 전국을 7개로 구분하며 지역간 격차는 1.5배이내

- 용도 : 상업용, 개인용, 레저용, 출퇴근용, 통학용 등

- 운전경력 : 은전자의 자동차사고경력, 운전경력연수 등

- 사용유형 : 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등

- 기타 : 차종, 안전장치, 복수소유

3. 요율격차 : ±12.5%이내의 범위요율로 사용

4. 보험모집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

- 보험 인수거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대인배상 및 자사계속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이 특히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을 인수해야 한다.
- 선별인수의 원칙적인 금지 :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특정한 보험계약자만을 인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림 3 > 요율산정회 개정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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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들이 행하는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

으며 이들 이외의 종목의 경우에는 재보험풀에 관계된 공동행위(보험약관, 보험수

량, 재보험요율 등의 결정)에 한정해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보험업법에

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대장성장관이 정하는

인가요건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적용제외제도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

가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험업법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대

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일지라도 그 내용이 인

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장대신은 공동행위의 내용을 변경명령 또는 인가취

소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대장대신이 공동행위의 인가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화하는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장대신에 대한

처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행위를 원칙적으

로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기능강화를 기하고 있다25).

라 . 募集채널의 多樣 化

1) 保險仲介人制度 導入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GATT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로 체결된

서비스무역일반협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보험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보험중개인제도

를 1996년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이후 은행계기관 대

리점, 종합상사, 독립대리점, 국제적인 중개인이 보험중개인회사26)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보험중개인은 없지만 1997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한 Global Cosmos Insurance사

는 중개인과 동일한 기능을 지닌 생명보험의 乘合代理店으로서 중견생보사, 손보계

생명보험회사, 외국계생보사 등 약 30개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니드에

25) 일본공정거래 위원회는 1998년 3월 31일 일본기계보험연맹의 구성사업자인 손해보험회사 28개사

에 대하여 54억6354만엔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1998년 6월 1일이다.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로는 일본기계보험연맹(1981년설립되었으며 1997년 3월 30일 해산함)하이 기

계보험 및 조립보험의 보험료에 관하여 회원이 신청해야할 인가신청내용을 결정하고 협정을 설정

함으로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インシュランス」,제3795호(1998.4.16),p .2-3
참조.

26) 은행계대리점은 共立(日本興業銀行), 三伸(三和銀行), 東營(東海銀行)이며, 종합상사로는 伊藤忠商

事, 住友商事, 丸紅, 豊田通商등이며, 국제적중개사는 세즈윅, 알렉산더등이다.1997년 6월말 현재

독립대리점 15개사가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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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 보험프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개인은 대리점과 겸영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의무와 보증부담금부담, Best Advice의무가 있다. 그리고 1997년 2월에 보험중개

인의 손해배상의무부담을 담보하는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 이 도입되었다.

保險仲介人制度의 도입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대리점과의 겸업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소나 고객관리시스템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

으며, 현재까지는 미국 보험회사에게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銀行의 窓口販賣

2001년에 금융제도 개혁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영역구분

이 철폐되고 보험상품의 은행의 창구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銀行 등이

그 자회사나 형제회사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론 관련 長

期火災保險 및 信用生命保險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 은행은 도시은행에서 신용금고에 이르기까지 생명보험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금고의 전국연합회는 생명보험회사를 설

립하고 판매는 각 지방 신용금고가 하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은행

의 손해보험업 진출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업계

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업에 대한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생손보사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비해 본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업으로의 진출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과 은행·증권의 상호진입의 초점은 은행이 생명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

는가이다.27)

3) 通信販賣許容

1996년 10월의 미일보험협상의 최종합의에서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였

다. 이로 인해 대장성은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위배하지 않

는 한 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HA사는 통신판매방식의 형태로서 자동차보험

판매를 1997년 10월 11일 인가받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27) 南方哲也, 保險不安とリスマネジメント(上,下) ,「損保企劃」N o.672,1998.3.25,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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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이익으로서는 일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

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판매경로가 단축되어 보험요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의 자유화진행과 더불어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4) 損害保險 代理店制度

일본의 판매채널은 논마린대리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논마린대리점에 해상보험종목을 추가한 손해보험대리점제도로 개칭

되었다. 1995년 현재 일본의 손해보험대리점수는 47만개, 모집종사자는 107만명이

다. 專業代理店과 副業代理店으로 구분하여 보면 專業은 23.6%(보험료는 37.3%)이고

副業은 76.4%(보험료 62.7%)이며, 種別代理店으로 보면 특급 및 상급대리점은 9만

1,000개로 전체의 25%를 점유하며 취급보험료는 82%이다.

한편, 기타 보통, 초급대리점은 점포수는 75%을 점유하나 취급보험료는 18%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영세대리점이 많고 대리점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부업, 비자립, 영세한 대리점이 생보의 손해보험자회사에 약 8만명의 영업사원

이 종사한다. 이 숫자는 손해보험의 특급, 상급대리점의 점포수에 근접하는 것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생보사의 생명보험자력을 배경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보험대리점은 전업·자립·대규모대리점과 부업·비자립·

영세대리점으로 양극화되고, 격차가 확대되면서 후자는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28).

<표 12 > 손해보험의 종별대리점 현황

(단위 : 10억엔, %)

년도
특급대리점 상급대리점 대리점 계

점수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점수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점수 보험료

1991 1,021 0.3 510 8.1 72,933 23.3 4,548 72.5 313,203 6,272

1992 1,096 0.3 515 8.1 76,859 23.8 4,680 72.8 322,906 6,430

1993 1,169 0.3 581 8.2 81,072 24.5 5,171 43.3 331,338 7,056

1994 1,237 0.3 605 8.5 85,534 25.1 5,215 73.6 341,036 7,090

1995 1,340 0.3 613 8.5 89,977 25.4 5,354 73.9 354,155 7,238

28) 南方哲也, 「保險不安とリスクメネジメント」, 『損保企劃』(N o.672), 1998.3.1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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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經營危機對應 制度 導入

1) 支給餘力制度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

임준비금의 계산상 일정 마진을 계상하고 자산운용리스크에 대하여는 86조준비금,

주식 및 토지 등의 미실현이익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보험리스크의 다양화·

복잡화, 금융증권시장의 자유화·국제화에 따른 합리적인 리스크관리를 막연히 미

실현이익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29)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었다.

<표 13>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반영리스크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반영

리스크

C 1 : 보험리스크

C2 : 예정이율리스크

C3 : 자산운용등리스크

C4 : 경영관리리스크

R2 : 예정이율리스크

R3 : 자산운용리스크

R4 : 경영관리리스크

R5 : 일반보험리스크

R6 : 거대재해리스크

지급여력

기준액
R B C =

C2
1 + ( C2 + C3 ) 2 + C4

2
R B C =

R 4 + R 2
5 + (R 2 + R 3 ) 2

2
+ R 6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예정이율리

29) 지급여력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기준 A, B가 있다. 다음은 기준 A를 나타낸 것이다.
①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합계(자본금,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잉여금) 당기말 미처

분잉여금(이익금)에서 사외유출예정액, 사원 배당준비금산입액(단, 다음기 배당 소요액을 한도로

함)을 공제한 순자기자본금

②장기적립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만기적립금)중 전기 질멜식을 초과하는 금액(전기 질멜식으로 적

립하는 것으로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 초과적립이 인정되는 것에 한함)
③보험업법 86조 준비금(가격변동준비금)
④이상위험준비금(여기에는 지진보험, 가계지진보험의 위험준비금을 포함)
⑤대손충당금(채권상각특별계정 및 특정해외 채권충당계정을 제외함)
⑥주식미실현이익 : 상장주식의 미실현이익(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의 90%상당액

⑦토지미실현이익 : 토지의 미실현이익(지가세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의 85% 상당액

⑧유가증권적립금 등의 세효과상당액: 다음금액의 합계액

보험계약 준비금중 유세적립상당액, 보험업법 86조 준비금중 유세적립상당액, 대손충당금의 세법초

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채권상각특별계정 및 특정해외 채권충당계정을 제외), 잉여금에서 다음

의 것을 공제한 금액중 유세적립상당액, 잉여금(이익금)처분에 의한 사외유출예정액, 사원배당

준비금 산입상당액

⑨사원배당준비금(차기 배당소요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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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자산운용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리스크를 일반보험리스크와 거대재해리스크로 세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리스크

는 동일하다(대장성고시 제50호에는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정하여져 있음. <표 13>

참조). 그리고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수준은 200%로 알려져 있다.

1997년 3월말 현재의 상장된 14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태양화

재가 기준선인 200%를 약간 상회한 205%이며 나머지 회사들은 200%를 훨씬 초과

하고 있는데, 東京海上, 三正海上, 住友海上, 同和火災는 1000%를 초과하고 있다. 생

보사의 경우에는 97년 5월에 파산한 일산생명이 139%로 200%를 훨씬 미달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1000%를 초과하는 회사는 日本生命, 第一生命, 明治生命, 太陽生命,

大同生命, 富國生命, 平和生命, 大和生命 등이다30).

<표 14> 일본 손보사의 지급여력 시산 결과( 1996회계년도)

(단위 : 억엔, %)

보험회사
지급여력기준액

A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

B C D=B/A E=C/A

東 京 海 上 2,425 37,028 18,352 1,527 757

安 田 火 災 1,730 14,904 7,293 861 422

三 井 海 上 1,202 14,0 12 6,161 1,165 5 13

住 友 海 上 1,2 16 12,599 6,538 1,036 538

日 本 火 災 983 9,188 4,561 934 464

同 和 火 災 556 5,796 2,828 1,04 1 508

日 産 火 災 565 4,762 2,134 843 378

興 亞 火 災 762 5,546 2,772 727 363

千 代 田 火 災 786 6,092 3,244 775 4 13

日 新 火 災 346 2,579 1,564 745 452

日 動 火 災 1,072 9,934 5,14 1 927 480

富 士 火 災 77 1 3,936 2,389 5 10 310

大 東 京 火 災 756 6,739 4,230 892 572

大 成 火 災 282 1,383 850 490 30 1

太陽火災 62 126 124 205 200

주 : 지급여력 B는 미실현이익을 주식(90%), 토지(85%)반영한 것이며, C는 반영하지 않은 것임.
자료 : 『주간동양경제』, 1998.4.11, pp .117-118.

30) 보험개발원, 「일산생명파산과 시사점」, Insurance Business Report, 제1호, 1997.5.26, p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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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契約者保護基金制度

일본의 보험회사는 엄격한 규제와 보호로 보험산업영위가 가능하였으나 규제완

화와 경쟁촉진이 된 현재는 보험회사의 제반 리스크가 크게 증대하고 더 나아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어 계약자보호 및 보험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경영위기대응제

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신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241조∼제271조)를 신설하여 보험사의 경영파산에 대

한 대응책으로서 지급여력제도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보험계약

자보호기금제도는 보험업법 제266조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보험사가 경영위기 또는 파산된 경우, 계약자보호와 보험

사업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기금으로서 생보협회, 손보협회

에 각각 설치하였다31). 기금의 운영은 각 협회가 주체가 되어 대장대신의 지정을

받아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은 임의이며 동 기금

의 활용은 크게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구제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지

원 과 일시적 유동성부족에 처한 보험사에 대한 자금대출 로 대별된다. 그리고 보

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사고 1건당 자금지원한도액은 생보기금의 경우 2천억

엔, 손보기금의 경우 3백억엔이다.

<그림 4>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개요

31) 동 기금은 보험사의 파산 등 경영부실시의 계약자보호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보험보증기금과 유사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구제회사에만 자금지원하는 반면, 보험보증

기금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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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구제보험회사의 원조 등에 한하여 자금지원을 하

도록 되어 있어 구제보험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산절차로 처리되게 되므

로 보험계약은 유지되지 않고,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파산손실액

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전이 원활히 이행되기

어렵고, 또한 계약자의 보험금 삭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보험계약자 보

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산생명파산처리시 실제로 발생하여 문제점으

로 부각된 바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日産生命의 사례와 같이 위기상태에 있는 생보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재무상태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기시정조치와

지불보증제도가 1998년 12월에 도입될 예정이다32). 아울러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기금액을 2,000억엔에서 4,000억엔으

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외국계보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3) 保險契約者保護機構(支拂保證制度)의 導入

일본 대장성의 자문기관인 保險審議會는 1998년 1월 30일 개최된 總會에서 보험

계약자보호기구(지불보증제도)도입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그림 5>참조).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1998년 12월 1일 발족하며 2001년 3월까지 경과조치

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도입안 구도

32)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통권 제4호, 1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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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기관의 성격은 공익성에 비추어 「保險業法」에 근거하여 대장대신이 인

가를 받는 법인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의 특성에 비추어서 生·損保 각각 별

도로 설립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기구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회사(再保險會社 등은 제외)이며 가입

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임의가입과는 달리 강제가입이 될 것이다.

支拂保證機關의 업무는 救濟保險會社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회

사의 보험계약을 지불보증기관에 包括移轉하고, 지불보증기관은 신규보험계약은 체

결하지 않고 이전 받은 보험계약에 대한 維持·管理를 담당한다. 그리고 보험계약

자의 편의를 위해 지불보증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長期保險契約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것은 責任準備金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지

불보증기관은 보험회사의 파산처리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하여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는 기구로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난 경우에는 구제회사에 대하여 자금원조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지불보증제도의 지원금은 현행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마찬가지로 회원보험회사

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流動性貸付를 하며, 포괄이전

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불보증기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

계약자에게 貸付할 수 있다.

지불보증제도에 의한 보상은 파산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인 경우에는 受再保險

을 제외한 전보험계약(團體保險, 團體年金保險도 모두 포함), 손해보험회사인 경우에

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

험(개인 및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가 계약자인 경우), 地震保險, 傷害保險, 醫療費用

保險, 介護費用保險 등을 대상으로 하고 原子力保險, 航空保險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한도는 보험계약자에게 自己責任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불보증제도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지진보험(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

해서는 책임준비금의 100%를 보상한다. 지불보증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갹출방법은 보험업계 전체부담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事前據出할 것으로 보인다.

지불보증제도는 2001년 3월까지 보상내용 및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시행후 2001년 3월까지 보험회사가 파산하

는 경우 사망보험금, 입원급부금, 손해보험금(만기보험금, 생존급부금, 만기환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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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함) 전액을 보상한다. 생명보험은 개인 및 단체보험, 손해보험은 법인계약을 제

외한 전종목이다. 또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전액을 보상하는데, 생보

의 개인연금보험 및 재형보험(단체연금보험은 제외), 손보의 연금식적립상해보험 및

재형상해보험이다.

4) 早期是正措置制度 導入

1996년 보험업법 개정시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급여력제도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급여력

제도에서 조기경보의 범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조기경보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우

려는 일산생명의 파산으로 인해 입증된바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금번 금융개혁조치의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금융권의 조기시

정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예금취급기관에서는 1998년 4월부터 조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었음).

보험업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징구 및 실시명령에서부터

업무정지명령에 이르는 폭 넓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기시정조치를 도입하여 98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그림 6> 참조).

<그림 6> 일본 보험사의 조기경보체계도

지급여력비율이 낮고, 아래의
조치구분에 해당한 경우

명 령 발 동

제 1구 분 의 명령
(개선계획의 제출·실시명
령)

↓
보험회사가 명령에 의거
하여 개선계획제출

↓
당국은 당해계획의 합리
성에 따라 수리여부를 판
단

제 2구 분 의 명 령
(당국의 지시사항을 포함하
는 개선계획의 제출·실시
명령)

↓
보험회사가 명령에 의거하
여 개선계획제출

↓
당국은 당해계획의 합리성
에 따라 수리여부를 판단

제 3구 분 의 명 령

(업무정지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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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金融持株會社 許容

가 . 金融持株會社 의 種類

일본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은 전후 일관하여 금지되어 왔었으나 금융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지주회사설립이 논의되어 1996년부터 지주회사서립허용을 포함한 공정거

래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독점금지법의 개정은 1996년도에 여당내의 의견불

일치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1997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민당 독점금지법협의회

에 지주회사 금지유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였다. 정부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1997년 2월 독점금지법 개정안의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된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금지유형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표 15> 참조).

<표 15> 일본 정부여당의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합의안

구분 합의내용

기본방침

원칙자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① 총자산

이 15조엔을 초과하는 큰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 ② 대규모 금융회사

와 일반사업회사, ③ 상호관련이 있는 사업분야의 유력기업끼리 모이

는 것의 3가지 유형만은 불허

절 차

총자산이 3천억엔을 초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신고한 후 보고

서를 매년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경우 주식처분 등의

배제조치를 명령

금융지주회사
허용. 사업범위, 설립절차, 감독방법 등은 대장성이 금융업법 개정 또

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정함

세 제

흑자회사와 적자회사를 상쇄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없으면 납세액이 증

가. 자산양도 차익과세도 부담이 됨. 정부 세제조사회가 98년도 세제

개정에서 검토할 예정임. 일본전신전화(N TT) 분할에서는 특례조치를

적용하여 실질비과세 혜택을 부여

한편, 이 합의안은 1997년 3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주회사의 부활에 따라 금융지

주회사의 도입에 관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1997년 6월 대장성의 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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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금융제도조사회, 증권거래심의회, 보험심의회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를 자

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활용에 관하여 의의, 역할, 자회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

「금융제도개혁에 관한 답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는 1997년 10월 9일 「지주회사의 설립 등의 금

지의 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계된 합병절차의 특례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

여 동년 12월에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지주회사허용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 투

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감독상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

법, 예금보호법 등의 법률을 정비함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제116조(부칙. 금융지주회

사 설립의 금지)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16>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및 업무범위

구분 정의
업무범위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

은 행 지
주회사

은행을 자
회사로 하
는 지주회
사

자회사의 경
영관리와 부
대업무

-은행, 장기신용은행,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은행업 혹
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은행업과 증권업에 부속·부대·관련하는 업무를 영
위하는 회사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특정회사 또는 이
들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보 험 지
주회사

보험회사를
자 회 사 로
하는 지주
회사

자회사의 경
영관리와 부
대업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보험업을 행하
는 외국회사, 증권업을 행하는 외국회사

-보험업과 증권업에 부속·부대·관련하는 업무를 영
위하는 회사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특정회사 또는 이
들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주 : 지주회사가 법률상 정한 자회사이외의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대장대신의 인가

를 받아야 함.

이 가운데 주요관심인 자회사의 범위(<표 16> 참조)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업,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하고 있으

며, 부동산회사 등의 일반사업회사는 자회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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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규범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고, 증권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설립을 자유화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지주회사의 설립방식으로는 상법상의 절차

를 따르는 脫殼方式이 주로 거론되었지만 그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

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설립절차가 간편한 삼각합병방식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을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

나 . 金融持株會社 의 長·短點

먼저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금융지주회사

에 속한 자회사간의 관계는 모자관계가 아닌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업종별 자회사

방식과 비교해 리스크 차단기능이 뛰어나 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다른 자회

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둘째 은행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를 포함한 종합적

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산

하에 자회사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가지고 있으면 보다 나은 종합적인 금융서비

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금융기관을 그 산하

에 두어 경영의 재건 및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응분의 역할을 수행시킬 수 있

다. 넷째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기존 금융기관의 통합 및 재편은 금융산업의 구종

조정을 촉진시킨다.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라 위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

은 몇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첫째,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구성된다

면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다. 은행은 지불·결제시스템의 중

심에 있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을 토대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은행이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를 산하에 두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

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본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이익상반행위33)로 인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

다. 특히, 금융시장내에 시장지배력이 강한 금융지주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시장

의 자율성, 효율성, 공평성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단한 경

계가 요망된다. 셋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을 통

33) 이익상반행위란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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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 자금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재

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다 . 金融持株會社 許容에 따른 關聯法 律의 改正

일본정부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시행령을 1998년

2월 27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3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지주회사설

립등의금지해제에수반한금융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등)은 지주회사의 설립허용

에 수반되어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

하여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관련 법률을 개

정하여 정비하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 증권지주회

사, 보험지주회사로 구분하고 이들 회사들의 정의 및 업무범위, 주식취득금지, 경영

건전성 확보, 보고자료 제출, 검사,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등이다.

<그림 7> 보험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 또는 정비되는 법률은 은행, 증권, 보험업과

관련된 금융관련단체, 제도, 세제 등 25개의 법률로서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법률은 시행일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4) 그리고 보

34)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하여 시행일을 달리하는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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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가 은행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2001년 3월 31일까지 마련될 시행령에서 정

한 기일까지는 파산은행에 한해 허용된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도입과 관련된 보험업

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定義

자회사를 통한 손생보 상호진출의 허용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에 자회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되었다. 보험지주회사는 보험회사를 자회사(회사 또는 그 자

회사가 총발행주식의 50%(주식수 또는 금액)이상을 소유한 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로서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任員의 兼職禁止

보험회사의 임원 및 감사는 자회사 기타 당해 보험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등의 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보험업법 제8조).

3) 時價評價制度 導入

보험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

로 행하는 거래 등을 기타 다른 거래 등과 구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보험

업법 제55조, 제112조).

4) 同一人에 대한 資産運用

보험회사의 동일인에 대한 자산운용액은 일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 기타 당해 보험회사와 특수한 관

계에 있는 자(자회사 등이라 한다)를 가진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 및 당해 자회사

- 요율산출단체법의 일부개정 및 신탁업법의 일부개정 등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결기준 정보공시(disclosure)로의 이행 및 소액모집 등에 관련된 정보공시제도의 정비는 1999

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 등 매매위탁수수료의 자유화는 1999년 12월 31까지 마련될 시행령에서 정한 일로부터 시

행한다

- 은행 등의 증권자회사에 관련된 업무제한의 폐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3월 31일까지

마련될 시행령에서 정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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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동일인에 대한 자산운용액은 합산하여 일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97조).

5) 子會社의 業務範圍

보험회사가 유가증권 점두파생상품을 취급하게 되고 자회사를 통한 손생보상호진출이 허용

됨에 따라 보험업의 업무범위와 자회사의 업무 등을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업무의 범위는 보험업법 제98조, 제99조를 개정하며, 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새로이 규정하였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범위로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장

기신용은행, 증권회사, 보험업을 행하는 외국회사, 은행업을 행하는 외국회사, 증권

업을 행하는 외국회사, 종속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 금융관련업무만을 영위하는 회

사,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회사, 또는 이들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수 없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자회사 대상회사를 자회사로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내각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 등을 보험업법 제106조에 규

정하였다. 또한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정(보험업법 제271조의 6,9)도 정비된다.

6) 情報公示

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그 업무에 관계된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00조2).

7) 國內會社에 대한 株式取得禁止制限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국내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다)의 주식을 합산하여 기준주식수등(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10%를 곱

하여 얻은 주식의 수 또는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보

험업법 제107조에 추가되었다.

8) 保險會社의 經理

보험회사가 자회사, 기타의 당해 보험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는 사업연도마다 연결하여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

하여 내각총리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10조). 보험회사는 업무 및 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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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설명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회사 기타 당해 보험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설명서류 외에 연결하여 기재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설명서류를 본점 및 지점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11조).

9) 經營의 健全性 確保

내각총리대신 및 대장대신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 보험금 등의 지불능력 충실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

고 지불능력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독당국이 취하는 명령은 보

험금지불능력의 충실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보험업법 제132조, 제204조, 제230

조).

10) 保險募集에 관한 禁止行爲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기타의 당해 보험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모

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보험업법 제300조).

11) 保險契約者保護機構(보험업법제259조- 270조)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이전 등을 원활

히 하기 위하여 구제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구제보험회사가 없

는 경우에는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동 기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

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보험업법 제265조).

동 기구가 2001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자금지원 등에 대한 특별조치를 두

고 있다. 이 조치에는 동 기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험회사, 금융기관에 추가하

여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급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39 -



4. 向後 展望

일본 보험산업이 자유화 및 규제완화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이 스스로

정한 개혁이 아니라 미국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규제완화는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4년 미일보험합의내용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따라 1995년부터 미일보험

합의가 재차 협상되어 1996년 12월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해 미국이 평가하는 내용을 알아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일본내의 15개 미국 보험회사

를 대상으로 GAO가 64개 항목을 조사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35) . 일

본의 1994년 보험조치에 대해 미국은 일본정부가 보험규제에 대해 어느 정도 투명

성을 높이고 보험시장의 규제완화를 진행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계 회사는 자유화를 위한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경쟁저해 요인으로서는 주요 보험종목의 요율 및 상품인가의 非彈力性과 상품판

매방식의 硬直性을 들고 있다. 保險規制의 透明性提高에 대해서는 조치의 실행전과

비교하여 대장성의 인가기준은 명확하게 되었으나 미국계 보험회사의 경쟁력 향상

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요율인가방법은 특정 손해보험종목에 있어서는 인가방법을 File

and Use 제도와 보고제를 도입하여 다소 간소화하였지만 대상보험상품이 적고 미국

보험회사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정 손보상

품에 대한 요율자유화의 경우 대규모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의 권고요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미국 보험사에게는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36).

일본 정부는 금융개혁을 2001년에 마무리할 목표로 24개 부분별 규제완화 3개년

35) 1994년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보험조치에 대한 평가는 第3分野保險에 대한 相互進入問題(the
mutual entry provision)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에 경쟁력 있는 미국계 보험회사의 기득권익

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GAO의 보고서를 참고

바람(GAO, U.S-JAPAN TRADE(U.S. Comp any View 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4
Insurance Agreement), December 1996 ; http :/ / www .gao.gov).

36) 그 이유로는 첫째, 기업보험시장은 조치의 합의 전부터 많은 부분이 자유화되어 있었고 둘째, 생

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주요 개인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았으며 셋째, 대규

모물건에 대한 권고요율대상범위의 확대는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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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을 1998년 3월 31일 閣議에서 의결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험부분

이 12개 항목으로 가장 많고 일반금융이 4개, 증권은 1개 항목에 불과하다. 이와 같

은 면에서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향후에도 미국의 영향 등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표 17> 참조).

<표 17> 1998년이후 보험산업규제완화 3개년계획

규제완화조치 조치내용 시행예정일

보
험

자회사방식에 의한
금융업간 상호진출

보험회사와 다른금융업종간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 실

현
98.12.1

생손보본체에 의한

상호진입범위
자회사진출의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검토 검토

생손보자회사의 상

호진출 범위

제3분야상호진출에 대해서는 주요분야 규제완화를 실시한

후 2001년에 허용

98년이후 준비,200
1년까지 실시예정

손해보험요율자유

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요율에 대해 요율산출단체의 사용의무

폐지
98. 7. 1

가이드라인폐지시

실질기준명확화

리스크세분형자동차보험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폐지에 따른

실질적 기준의 책정 검토
검토

보험상품 보고제

범위의 확대

기업형보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고제로의 이행에 이어

가계성보험에 대해서도 보고제 도입
검토시작

은행 등의 보험상

품판매

폐해방지조치의 강구와 주택론관련 장기화재보험, 신용생명

보험에 한해 허용

98년이후 준비, 20
01년 조치예정

손보상품판매의 자

유화

실효성있는 폐해조치를 강구하고 대상상품의 판매확대를 검

토
검토시작

생명보험의 구성원
계약규제

구성원계약의 규제를 검토

보험계약자보호기
구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도입 98.12.1

손보사의 관련회사
의 친회사로부터

수입의존도 제한

보험사의 자회사규정의 정비를 근거로 98년도중에 개정방향

검토
검토

손보사의 자회사의
업무

자회사가 행하는 사고접수, 상담서비스업무의 시간대제한은

98년도중에 검토

98년 상반기중 검

토

금
융

기업연금법 제정 기업연금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제정에 대한 검토 및 결론 기본법제정 확정

확정갹출형연금
동 연금을 공적연금제도 전체구도 밑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

98년중검토,99년에

결론

후생연금기금 등의

운용

후생연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의 자가운용에 대하여 자산규모

500억엔이상으로 하는 규제폐지와 채권이외의 운용도 인정

98,98년동안 법개

정될때까지 검토

증권현물을 이용한
자산이관의 해금

기업연금,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위탁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증
권현물을 이용한 자산의 이관을 허용하기 위해 신탁은행간

의 현물자산의 이관을 위한 규정의 정비.

99년에 법개정을
통해 조치

증
권

보험회사의 대리점
에서 증권투자신탁
상품 판매

금융기관이 증권투자신탁의 창구판매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
도정비의 일환으로 투자가보호조치 강구하고 보험사의 대리
점에서 창구판매가 가능토록 관련규정 정비

98.12.1

자료 : 「インシュランス」, 1998.4.23,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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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가능성은 1998년 3월 31일에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가 발표한 「1998년

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동 보고서의 일본편을 보면, 보험을 포함한

8개 서비스분야에 대해 가일층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1994년과 1996년

미일보험합의내용의 이행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 미국이 우려하

고 있는 것은 요율산출단체법의 개정, 제3분야 진출, 각종 공고나 금고의 보험료 배

분 등에 투명성이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37) 「インシュランス」,제3798호(1998.5.14), pp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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